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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기업진단업무의 독립성 수 안내

           1. 귀 감사인(회원)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           2.「공인회계사법」제21조제2항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는

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

결하고 있는 기간 에는 당해 회사에 하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행할

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‘재무 리상태 진단업무’가「공인회계사법」제2조에 따른

‘회계에 한 감사 ․증명 업무’에 해당된다는 융 원회의 유권해석(공정시장과-2957, 

2011. 12. 14)이 있었습니다.

           3. 이에 따라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정회사

에 하여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감사인(회원)께서는「공

인회계사법」 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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